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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고 특허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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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8. 8. 23. 2017원2306 사건에 여  심결  취소 다.



- 2 -

이 유

1. 기초사실

  가.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

     (1) 출원번 / 출원일 : 41-2016-16536 / 2016. 4. 7.

     (2) 장 : 

     (3) 지 스업 : 스업  구분 41   는 연 락에  회조

직업,    목  시회조직업, 출 업, 개인 업(CLT- 사소통

심언어 법-   는 것임), 언어   훈 업(CLT- 사소통 심언어

법-   는 것임), CLT( 사소통 심언어 법)   는 어 원 

경 업

  나. 선등록상표서비스표

     (1) 등 번 / 출원일/ 등 일/ 소멸일(존속 간만료)1) : 상 스  18788 / 

2006. 2. 16./ 2007. 1. 31./ 2017. 2. 1.

     (2) 장 : 

     (3) 지 상품/지 스업

        - 9  : 내  가능  자 , 내  가능  자신 , 내  가

1) 등 상 스 는 2017. 2. 1. 존속 간 만료  소멸 지만, 이 사건 출원 스  출원일인 2016. 4. 7. 는 

존속 간이 만료 지 않았 므 , 구 상 법(2016. 2. 29. 법  14033  개   것, 이  같다) 7조 1항 7

가 용 는 이 사건 출원 스  등  가부 단에   상  사용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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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  자 습지, 녹  이 ( 악이 녹  것  외 다), 녹  이 ( 악이 

녹  것  외 다), 컴 트 스크( 악이 아닌 것),  컴퓨 소 트웨어, 내

 가능  컴퓨 그램 

        - 16  : 도 , , 소책자, 잡지, 간행 , 카탈 그, , 포스 , 

습지, 핸드북, 회보 

        - 41  : 개인 업, 업, 시험업, 보 공업, 지도업, 통

신강좌업, 입시 원 경 업, 어 원 경 업 

     (4) 등 권리자 : (주) 이즈캠 닷컴

  다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     (1) 원고  이 사건 출원 스 에 여, 특허청 심사  2017. 1. 5. “이 사

건 출원 스 는 등 상 스  장  지 스업이 사 여 구 상 법 

7조 1항 7 에 해당 므  등    없다”는 거 이 를 담  견 출통

지를 다.

     (2) 원고는 2017. 2. 7.  거 이 에  견  등  출 나, 특허청 심

사  2017. 4. 13. “원고  견  등에 여 재심사 라도  거 이 가 해소

지 않았다”는 이  거 결  다.

     (3) 원고는 2017. 5. 12. 특허심 원에  거 결 에  불복심 (2017원2306)

 청구 나, 특허심 원  2018. 8. 23. “이 사건 출원 스 는 그 장이 등

상 스  장과 외    다르지만 요부  칭이 동일․ 사 여 

체  사 고 그 지 스업도 사 여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

다”는 이  원고  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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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가지번  포함)

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

  가. 원고 주장의 요지(심결취소사유)

     이 사건 출원 스  장  ‘CLT’ 부분  언어 과 여 

‘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( 사소통 심언어 법)’  미  리 사용 고 

있는 것 , 이를 명시 고 있는 ‘개인 업(CLT- 사소통 심언어 법-  

 는 것임), 언어   훈 업(CLT- 사소통 심언어 법-   는 

것임), CLT( 사소통 심언어 법)   는 어 원 경 업’ 등  지

스업과 여 식별 이 없  뿐만 아니라, 언어 과 여 공익상 자 운 

사용이 요  장이라는 에 도 식별 이 없어, 그 자체  분리 어 독립 인 

사 단  상이 는 요부가   없는 것이므 , 이 사건 출원 스  등

상 스 는 외 , 칭, 이 모  뚜 게 구별 어 그 지 스업과 

여 출처  인, 동  일 키게  우 가 없다. 라  이 사건 출원 스 는 

등 상 스 에  계에 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지 않 므

, 이  달리 단  이 사건 심결  법 여 취소 어야 다.

  나.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

     (1) 장  사 여부

        (가) 관련 법리

            자  자 는 자  도  각 구  부분이 결합  결합상 는 드

시 그 구  부분 체에 여 칭, 는 것이 아니라 각 구  부분  분리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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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도  불가분  결합  것이 아닌 

 그 구  부분  일부만에 여 간략 게 칭,  도 있 며,  나  

상 에   개 이상  칭이나  생각   있는 경우에 그  나  칭, 

이 타인  상  동일 는 사 다고 인  에는  상 는 사 다( 법

원 2010. 12. 9. 고 2010후2773 결 등 참조).

      이상  자들  조합  이루어진 결합상 는 상 를 구 는 체 자에 

해 생 는 외 , 칭, 에 해 상 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, 

자들  결합 계 등에 라 ‘독립 여 자타상품  식별   있는 구 부분’, 즉 요부

만 도 거래에 놓일  있다고 인  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

여 그 부분에 해 생 는 칭 는 에 해 상  사 여부를 단   있

다( 법원 2011. 1. 27. 고 2010후1763 결 등 참조).

     상  구 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․ 명 거나 일  요자에

게 강  인상  주는 부분인지, 체 상 에  높   차지 는 부분인지 등  

요소를  보 , 여 에 다른 구  부분과  상 인 식별  이나 그  

결합상태  도, 지 상품과  계, 거래실  등 지 종합  고 여 단 여

야 다( 법원 2017. 2. 9. 고 2015후1690 결 등 참조).

      같  법리는 스 에도 마찬가지  용 다(구 상 법 2조 3항).

        (나) 구체적 검토

            1) 이 사건 출원 스  ‘ ’는 자 ‘BOOKLISH’, ‘CLT’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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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ENGLISH’가  ‘ ’, ‘ ’, ‘ ’  같이 도

안  태  3단  병 고 우  상단에 도  부분이 결합 어 구  장인 , 

 1 내지 6 증  각 재에 면  장  자 부분  ‘BOOKLISH’는 사 에 

등재 지 않  조어이고, ‘ENGLISH’는 ‘ 어’ 등  미 는  단어이며, ‘CLT’는 

어떠   단어 조합에  약어인지를 알  어 운  약자  ‘Central 

Location Test(조사 상자가 많이 있는 장소  가  상  는 간이 조사 장소를 

고 면 원들이 지나가는 조사 상자들  불러 모아 품이나 고  스트

는 법)’, ‘Central Limit Theorem( 심극 리)’, ‘Cognitive Load Theory(인지부 이

)’, ‘Cross Laminated Timber(합  일종인 집 재)’, ‘Computer Language 

Translator(컴퓨  언어 번역 )‘, ‘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( 사소통 심 

언어 법)’, Campus Leader Training(캠퍼스 리  훈 ) 등  다양  미를 나타낼 

 있  알  있다.

     그런데 이 사건 출원 스  장  일단 도  부분과 자 부분  자연스

럽게 분리 인식   있고, 그  자 부분  자 ‘BOOKLISH’, ‘CLT’, ‘ENGLISH’

가 각각 분리  채 3단  병 어 있 며, 이러  자 부분  크 , 색상, 자체 

등이 모  달라 시각  명 히 구분 고,  각 부분들이 결합 여 새 운  

는 것도 아니어 , 이들  분리 면 자연스럽지 못  도  체 인 도   

자 부분이 불가분  결합 어 있다고 볼  없 므 , 이 사건 출원 스  

장  도  부분  ‘BOOKLISH’, ‘CLT’, ‘ENGLISH’ 각각  자 부분  분리 인식

 가능 이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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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나아가 이 사건 출원 스  자 부분 체를 칭  경우 가 11  

도  상당히   갖게 어  번에 칭 에는 쉽지 않  , 일  요자

나 거래자는 가  간단  칭  상 를 억 는 경향이 있어 약칭  가능 이 

큰 , 이 사건 출원 스  장  ‘ENGLISH’ 부분  ‘ 어’를 미 는 단어  

그 지 스업인 ‘ 어 원 경 업’ 등과 여 식별 이 없고, ‘BOOKLISH’ 부분  

사 상 특별  이 없는 조어이 는 지만 ‘책, ’ 등  미 는 쉬운 단어인 

‘BOOK'  포함 고 있어 ‘책, ’ 등과   쉽게 연상   있는데다가 

‘BOOK'에 ‘ENGLISH’  뒷부분인 ‘-LISH’가 결합  태 도 볼  있어 그 지 스업

인 출 업, ‘ 어 원 경 업’ 등과 여 식별 이 미약  뿐만 아니라 그 

자  크 가 매우 작아 장 체에  차지 는 도 작  , 면 ‘CLT’ 부분  

앞  본  같이 다양  미를 나타낼  있는  약자  그 지 스업과  

계 등에 있어 식별 이 부족 다고 단  어 울 뿐만 아니라 장  앙 부분

에 돋보이도  어 있고 그 자  크  등에 있어 도 가장 큰  차지 고 

있는  등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출원 스 는 항상 그 체  칭 보다는 

앙  식별  있는 요부인 ‘CLT’만  분리 인식 어 그 부분만 도 거래에 놓일 

 있다고 이 상당 다.

            2) 편, 등 상 스  ‘ ’  자 ‘CLTI'   ' 습

진단’이 2단  병 어 구  장인 , 자 부분인 자 ‘CLTI'   '

습 진단’이 분리  채 2단  병 어 있어  명 히 구분 고,  각 부분

들이 결합 여 새 운  는 것도 아니어 , 이들  분리 면 자연스럽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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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 도  체 자 부분이 불가분  결합 어 있다고 볼  없 므 , 등

상 스  장  ‘CLTI'  ' 습 진단’ 각각  자 부분  분리 인식  

가능 이 크다.

     나아가 등 상 스  자 부분 체를 칭  경우 가 9-10  

도  상당히   갖게 어  번에 칭 에는 쉽지 않  , 일  요자

나 거래자는 가  간단  칭  상 를 억 는 경향이 있어 약칭  가능 이 

큰 , 등 상 스  장  ' 습 진단’ 부분  그 지 스업과  

계 등에 있어 식별 이 미약  뿐만 아니라 그   자  크  등에 있어 장 

체에  이 작  면, ‘CLTI' 부분  다양  미를 나타낼  있는  약자

 그 지 스업과  계 등에 있어 식별 이 부족 다고 보  어 울 뿐만 아

니라 그   자  크  등에 있어 장 체에  이 큰  등에 추어 

보면, 등 상 스 는 항상 그 체  칭 보다는 앙  식별  있는 요

부인 ‘CLTI'만  분리 인식 어 그 부분만 도 거래에 놓일  있다고 이 상당

다.

            3) 이  같이 이 사건 출원 스  ‘CLT’  등 상 스  

‘CLTI’를 각 장에  요부  보게 면, 일 인 어  경향에 라 이 사건 출

원 스  ‘CLT’는 ‘씨엘티’ , 등 상 스  ‘CLTI’는 ‘씨엘티’, ‘씨엘티아

이’ 등  각 칭  것인 , 등 상 스  ‘CLTI’가 ‘씨엘티’  칭  경우

에는 양 장  칭이 동일 게 고, ‘씨엘티아이’  칭  경우에도 앞부분  3

이 공통 면  마지막 부분 모  에 차이가 있  뿐이어  어  부분이 강

게 는 우리나라  일 인 언어 행 등에 추어 사 게 청  것  보



- 9 -

이므 , 결국 양 장  요부  칭에 있어  사 여 체  사  장  

볼  있다.

     (2) 지 스업  사 여부

        이 사건 출원 스  지 스업  스업  구분 41  개인

업(CLT- 사소통 심언어 법-   는 것임), 언어   훈 업(CLT-

사소통 심언어 법-   는 것임), CLT( 사소통 심언어 법)  

 는 어 원 경 업 등 , 등 상 스  지 스업  스업  

구분 41  개인 업, 업, 시험업, 보 공업, 지도업, 통신강좌

업, 입시 원 경 업, 어 원 경 업 등과  사 다(이 에 여는 당사자 

사이에 다 이 없다). 

     (3) 원고  주장에  단     

        원고는, “이 사건 출원 스  장  ‘CLT’ 부분  언어 과 여 

‘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( 사소통 심언어 법)’  미  리 사용 고 

있는 것 , 이를 명시 고 있는 ‘개인 업(CLT- 사소통 심언어 법-  

 는 것임), 언어   훈 업(CLT- 사소통 심언어 법-   는 

것임), CLT( 사소통 심언어 법)   는 어 원 경 업’ 등  지

스업과 여 식별 이 없  뿐만 아니라, 언어 과 여 공익상 자 운 

사용이 요  장이라는 에 도 식별 이 없어, 그 자체  분리 어 독립 인 

사 단  상이 는 요부가   없는 것이다”라는 취지  주장 다.

     그러나 원고가 출  갑 4 내지 10 증  각 재만 는 이 사건 출원

스  장  ‘CLT’ 부분이 일  요자  거래자에게 ‘Communicative Languag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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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aching’  약자  ‘ 사소통 심언어 법’  미를 가지는 것   인식  

 있는 도에 이르 다는  인  부족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 

히  일  요자  거래자는 앞  본  같이 ‘CLT’ 부분  알 벳 ‘C’, ‘L’, ‘T’

 시작 는 각  다른 미   단어들  조합  다양  미를 나타낼  있

는  약자 도  인식  것  보이고, 이러  일  요자  거래자  인식이 

이 사건 출원 스  지 스업  ‘CLT( 사소통 심언어 법)’   

는 것  함에 라 달라질  있는 것도 아니다. 라  이 사건 출원 스

 장  ‘CLT’ 부분  그 지 스업 내지 공익상 요  등과  계에  보

라도 그 식별 이 부족 다고 보  어 우므 , 원고   주장  이를 아들일  

없다.

  다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

     결국 이 사건 출원 스 는 그 장에 있어 요부  칭이 등 상 스

 요부  칭과 사 여 체  등 상 스  사 고, 그 지

스업도 등 상 스  지 스업과 사 므 , 구 상 법 7조 1항 7

에 해당 다. 라  이  결  같이  이 사건 심결  법 다.

3. 결  론

 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 취소를 구 는 원고  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

 여 주 과 같이 결 다.  

재 장      사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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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이지


